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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개요

헌 헌 사건  청 들  가보안2014 148, 162, 219, 466, 2015 50, 440 ○ 

 등  죄사실  징역  등  고 아  내지 경 그 1982 1986

결   사람 그 가 상 다 청 들    진실 해, , . 2005 ‘ ·

 한 과거사 리 본 하 과거사 리 라 함 에 해  진실’( ‘ ’ ) ‘ ·

해  한 과거사 리 원 하 원 라 함 에   사건들에 한 진’( ‘ ’ )

실규 결  고 헌 청  후 재심 차에   죄(2015 440 ), 

결  취 어 죄  고 사보상  지 았다, . 

헌 헌 사건  청 들  경 민보도연맹2014 223, 290, 2016 419 1950○ 

사건과 하여 경찰 등에 연행 어 집단 생 거나 미 함포사건  집단

생  사람  상 다 청 들  원 에   사건에 한 진실규 결. 

 았다. 

후 청 들  한민  상  해 상  청 하는  원에 하○ 

고 그  계   원에 시 항에 한 헌 심 청  신청, 

하 나 각 는 각하 헌 재   항에 한  사건 헌, 68 2

원심  청 하 다. 

심판대상

○ 과거사 리  민주  행 에 한 린과 폭 학살 사건 등· ·

 사하여 곡 거나 폐  진실  냄  과거  해  통해 

미래  나아가  한   한 쟁 후  민간( 1 ), ‘

 집단 생사건  항  주  통 시  한 ’( 2 1 3 ) ‘

해 사건  항  그 진실규  상  하고 다· ’( 2 1 4 ) . 

○ 헌 헌 사건  과거사 리   항  2014 223, 290, 2016 419 2 1 3

민간  집단 생사건 헌 헌‘ ’ , 2014 148, 162, 219, 466, 2015 50, 440 

사건  같  항  한 해 사건  다4 ‘ · ’ . 

○ 청 들  가 상청 에 는 시 항  헌  하 , 

비  그   한 헌도 하고 다 그런   사건 심 청  . 

합하여 보 청 들   같  사건  특수  고 하지 아니한 채 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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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  동 하게 도  한 시 항  헌  주 하는 취지

 악 고 비  심 청 도 같  시 항  헌  보 하는 취지, 

 해 다 라  시 항  심 상 항들  삼아 그 헌 여  . 

단하는 상 비  심 청 는 별도  심 상  삼지 아니한다, . 

라   사건 심 상  ○ 민   항 가재   166 1 , 766 , 96

항  산 계   항 하 심 상 항들 라 함  헌 에 2 , 96 2 ( ‘ ’ )

는지 여 다. 

심판대상조항[ ]

민 률 제 호로 제정된 것(1958. 2. 22. 471 )■ 

제 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는 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66 ( ) ① 

행한다.

제 조 손해 상청 의 소멸시효 불 행위로 인한 손해 상의 청 은 766 ( ) ① 

피해자나  정대리인이  손해 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년간 이를 행사하3

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.

불 행위를 한 날로부터 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10 .② 

가재정 률 제 호로 제정된 것(2006. 10. 4. 8050 )■ 

제 조 금전채 채무의 소멸시효 가에 대한 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96 ( · ) ② 

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 항과 같다1 .

 예산회계 률 제 호로 전부개정되어(1989. 3. 31. 4102 , 2006. 10. 4. ■ 

률 제 호로 폐 되기 전의 것8050 )

제 조 금전채 과 채무의 소멸시효 가에 대한 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96 ( ) ② 

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 항과 같다1 .

련조항[ ]

가 상 률 제 호로 개정된 것(2008. 3. 14. 8897 )■ 

제 조 다른 률과의 계 가나 자치단체의 손해 상 책임에 하여는 이 8 ( ) 

에 정된 사항 외에는 민 에 따른다 다만 민 외의 률에 다른 . , 「 」 「 」 

정이 있을 때에는  정에 따른다.

가재정 률 제 호로 제정된 것(2006. 10. 4. 8050 )■ 

제 조 금전채 채무의 소멸시효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가의 리96 ( · ) ① 

로서 시효에 하여 다른 률에 정이 없는 것은 년 동안 행사하  아니하면 5

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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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산회계 률 제 호로 전부개정되어(1989. 3. 31. 4102 , 2006. 10. 4. ■ 

률 제 호로 폐 되기 전의 것8050 )

제 조 금전채 과 채무의 소멸시효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가의 96 ( ) ① 

리로서 시효에 하여 다른 률에 정이 없는 것은 년 동안 행사하  아니하5

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.

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 률 제 호로 제정된 · (2005. 5. 31. 7542■ 

것)

제 조 실 명의 위 제 조의 정에 의한 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2 ( ) 3 ·① 

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을 명한다.

년 월 일부터 한 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 적으로 이루어  민간인 3. 1945 8 15

단 희생사건

년 월 일부터 위주의 통치시까  헌정 서 파 행위 등 위  또는 4. 1945 8 15

현저히 부당한 공 력의 행사로 인하여 생한 사망 상해 실종사건  에 대· · , 

한 인 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

결정주문

○ 민    것  항  항  

진실 해  한 과거사 리 본  항 에 규  사

건에 는  헌 에 다

○ 민    것  항 가재

   것  항  산 계

  개 어   폐지   

것  항  헌 에 지 아니한다

정의견 요

 사건  쟁1. 

○ 헌  에  민  재산   규 하고 나  

 항에  그 특  사보상청   가 상청  규 하고 

는 는 가  사사   공 행사  하여 신체   등  

해  민   헌 상 리  함   본  보  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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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는  그  다

헌   항  사보상청   가 상청  내  28 , 29 1○ 

에 해 체 하도  규 하고 므 그 체  내  가 , 

할 수 다 그러나 그에 한  단지 보상  상  청 할 수 는 . 

식  리나  가능 만  허 하는 것 어 는 아니 고 리, 

 실  상당  보 도  하여야 한다. 

○ 가 상청 에 는 시  산 과 시 간  어떻게 할 것

가  는 원  에게 맡겨  지만 그것  지나 게 단 간

거나 합리하여 가 상청   곤란하게 만들거나 사실상 가능하

게 한다   한계  어  것  헌 라 하지 않  수 없다

심 상 항들  원  합헌2. 

가 상  에 라 심 상 항들  가 상청  8 , ○ 시  산

주  산  피해 나 리  그 해  가해  안 날 민

  항  객  산  행  한 날 민   

항  항  하 그 시 간  주  산 에 한 단

시 간 민   항  객  산 에 한 시

간 가재   항  산 계   항  하고 다

○ 민 상 시 도   재 는  안  보 채

 변  지 채  리 행사에 한 재  채  당한 

신뢰 보 에 다  같  민 상 시 도  재 는 가 상청

 경우에도  타당하고 특  가  채 계  에 하

여 산수립  안  거하  해 는 가채 에 해 단 시

 할 필 도 다 그러므  심 상 항들  공 원  직

상 행  해   민  가 상청 에 한 시  산 과 

시 간  하고 는 것  합리  가 다

민   항  항  과거사 리   항 3. 166 1 , 766 2 2 1

에 규  사건에 한  헌, 4

○ 그러나  가 상청 에 는 시  산 과 시 간에 합

리  가 다 하 라도 과거사 리   항 에 규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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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간  집단 생사건 에 규  한 해 사건  특수

 고 하지 아니한 채 민   항  항  객  산

 그  도  규 하는 것  가 상청 에 한  한계

 탈한 것 그 는 다 과 같다

‘○ 민간  집단 생사건 과 한 해 사건  가  민에

게 누  씌워 행  행하고  공 원들  직  여하

사후에도 폐함  랜 간 진실규  가능한 경우가 많아 

 시  리  타당한 결  도 하  어 운 들  생하

다 에  여 야  합  과거사 리  었고 그  경   

취지에 비 어볼   같  사건들  사 간 행 내지  

가 상 사건과 근본  다  에 해당  알 수 다

○  같  특  하여 과거사 리 에 규   사건 에 해 

 시  그  하 는 합하다 냐하   사건  

가가 재 지 피해 들에게 해 상채  변 하지 않  것  한 사안

므 채  변  지 라는 취지가 가 상청  한  근거

가  어  다 한 가가  공 원  직  동원하

여 행  지 고 그에 한 폐  통해 피해  리  간 

해한 사안 므 채  리 행사 재  채  보 가  는 신

뢰 보 라는 취지도 그 한  근거가  어  다 라  

 같  사건 에 는  안 란 취지만 남게 다 그러나 

가 상청  단순한 재산  보  미  어 헌   항에  

특별  보 한 본 헌   에 라 개  가지는 본

 보 할  지는 가가  민에 해 행  지  경우 

 사후  복 하  해 마  특별한 본   고 할 

가 상청  시  통한  안  청  헌   가

 본  보  헌   항  가 상청  보  필  

 생시킬 도  한 것 라 보  어 다

○ 체  살펴보 행  피해 가 해  가해  식하게  

  내에 해 상  청 하도  하는 것  행  한 해

상청 에 어 피해  가해  보  균  도 하  한 것 므 과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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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리   항 에 규  사건에 민   항  주

 산  도  하는 것  합리  가 다

○ 그러나 가가  공 원들  직  여  통해  민간  집

단 생시키거나 간  고  등에 한 허  죄 결  

하고 사후에도 폐  통해 진상규  해하 에도 하고 그 

행  시  시  산  삼는 것  피해  가해  보  균

 도 하는 것  보  어 고 생한 해  공평 타당한 담 라는 

해 상 도  지도원리에도 합하지 않는다 그러므  과거사 리   

항 에 규  사건에 민   항  항  객  

산  도  하는 것  합리  가 지 않는다

○ 결 민   항  항  객  산  과거사 리  

 항  민간  집단 생사건 한 해 사건 에 

하도  규 하는 것 시 도  통한  안 과 가해  보 만

 지나 게 시한 나 지 합리   없   사건 에 한 가 상

청  보  필  한 것   한계  탈하여 청 들

 가 상청  해한다

결4. 

○ 그 다  민   항  항  과거사 리   항 

에 규  사건에 는  헌 에 고 민   

항 가재   항  산 계   항  헌 에 

지 아니한다

재판  김창종 재판  서기석 재판  조용호의 대의견 요 , , 

청 들 주  주  지는 과거사 리  민간  집단 생사건 나 ‘ ’ ‘○ 

한 해 사건  가  지  한 해에 해당하여 · ’

 해 상청 과 다  특수  지니고 므 시 에 한 , 

 항  심 상 항들  하여 는 아니 다는 것 다 는 민간. ‘

 집단 생사건 나 한 해 사건 과 같  시  에 ’ ‘ · ’

객  리 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  애사 가 어 리행사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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할 수 없는 특별한 사  는 경우에는 시 항  하여 는 안 

다거나 재심에  죄 결   지 시 가 진행 어 는 안 다는 

주 과거사 리  민간  집단 생사건 한 해 사, ‘ ’, ‘ ·

건 에도 심 상 항들  하여 행  한 날 시 가 진행’ ‘ ’ 

고 청 들  주 과 달리 재심 죄 결   날  민   항, 166 1

 리  행사할 수 는  보지 않  상당한 간 내에 리  행‘ ’ ‘ ’ 

사하 는가   시   항변에 한 지 여  단하는 

원 나 당해사건 원   해  못  것 고 그 게 해 하· , 

 청 들  재산  등  해하여 헌 에 다는 취지에 과하다.

결 청 들  심 청 는 심 상 항들 체  헌 여  다 는 것  , ○ 

아니라 당해사건 재  가 는 사실 계  나 평가 는 개별, ·

체  사건에  항  단순한 포 에 한 원  해 나 · ·

재 결과  다 는 것에 과하므 재 원  지하는 헌 재  , 68

 항  취지에 비 어 하다1 .

결정의 의의

과거사 리   후 에 라  원  진실규2005. 5. 31. , ○ 

결   그에 하여 가  상  해 상  청 하는 것  하나

  착 었는 주  가 었  것  한 쟁 후  시 에 , 

 루어진 민간  집단 생사건 과거사 리   항 ( 2 1 3 ), 

주  통 시 지 헌 질  행  등  는  당한 공

 행사  하여 생한 사망 상해 실 사건 그 에 한 해사건과 · · , 

사건 다 과거사 리   항 ( 2 1 4 ). 

 같  가 에 한 해 사안  공 원에 해 루어진 행○ 

고 에 한 해 상청  행 가  날  피해 나 그 , 5 , 

리  해  가해  안 날  간 행사하지 않  시  3

함  원 다 그런   같  해는 수십  에 었  므. 

피해   그  가 상청 시 시   여 시, , ⓐ ⓑ 

항변  리남   여 피해  상당한 간 시 지 간 개월 내, ( 6 ) ⓒ 

에 리행사 여  등  어 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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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 재 는  사건 결 에 , ○ ⑴ 심 상 항들  공 원  직

상 행  해   민  가 상청 에 한 시  산

과 시 간  하고 는 것  합리  가 나 민   

항  항  객  산  과거사 리   항  

민간  집단 생사건 한 해 사건 에 하도  규 하는 

것  청 들  가 상청  해하여 헌 에 다는  언하

다. 

에 라 ○ ㉠ 민간  집단 생사건 한 해 사건에 해

는 민   항  항  객  산   고

헌 러한 객  산   한 가재   항  산

계   항  시 간  도 당연  다 라  

과거사 리  한  사건에 해 는 민   항  한 주  

산     한 단 시 만 므 러한 경우 사건 

별 체  산   수 다

 - 과거사 리   항  민간  집단 생사건  경우에 원

 진실규 결   피해  등  특별한 사  없는 한 그 진실규 결

 었  에 해  가해  알았다고 볼 수 므 피해  등  진

실규 결  안 날   내에 가 상  청 하여야 민   

항  단 시   지할 수  것 다

 - 한편 과거사 리   항  한 해사건과 사

건  죄 결  았  사건  경우에는 죄 결  재라는 특별

한 사  어 재심   죄 결  취  후에야 비  

해  생 한 가해행  재 가해행  해 생 사  상당 과

계 등 행  건사실에 하여 실 고도 체  식하 다고 

 상당하므 피해  등  재심 결  안 날   내에 가

상  청 하여야 민   항  단 시   지할 수 

 것 다

향후  사건 헌결 에 한 원  재심개시  민   항  766 1○ 

 통해 과거사 민간  집단 생사건과 한 해 사건  피해·

들  가 상청  보  것  다. 


